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2차)-

광주광역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 사 명 :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 특정감사(2차)

  2. 감사범위 : 채용절차, 면접위원 구성 등 적정성

  3. 감사기관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4. 감사기간 및 감사반

   가. 감사기간 : 2018. 10. 15. ~ 10. 17. (3일간)

   나. 감 사 반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회계감사팀 3명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 1건(채용 면접 시험 채점표 소홀 등)

  2. 처분사항 : 행정상 처분 2건

   

계 주의 개선

2건 1건 1건

Ⅲ. 지적사항 세부내역 (1건)

  1. 제목 : 채용 면접시험 채점표 소홀 등

  2. 지적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제15조(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에서는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는 면접시험 점수 집계시 심사위원 서명누락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누락된 채점표에 대하여 현장에서 서명날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하지만, 공사에서는 2018년 업무직 19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점표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채점표를 최종집계에 포함시켜 합격처리하였음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

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부면접위원 선정시 인력풀을 

활용하여 외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하지만, 공사에서는 2018년 업무직 1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

제15조(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 제4항에 따라 면접위원은 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접위원을 공사사장이 

지명한 3명(내부 1명, 외부 2명)으로만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진행

  3. 조치할 사항

   가. 행정상 주의

    - 앞으로 신규직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시 면접위원 서명 누락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나. 행정상 개선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사 「인사규정」제15조

(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제4항에 따라 면접위원은 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위촉하도록 개정


